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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

우리원 법인카드사용지침 제16조~제18조에 근거하여 직위별 지급기

준에 따라 부서운영비를 운영·지급하고 있다. 사용자는 해당월 사용증

빙을 익월 5일까지 관리부서(총무정보팀)에 제출하여야 하며, 관리부

서에서는 사용 범위, 용도, 사용제한 위반유무 등을 확인하여 정산 및 

환수를 하고 있다. 그러나,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 대상, 공개 범위, 공

개 시기 등 별도로 정한 바는 없다.

그러나, 지능정보·융합기획팀 변00 팀장과 IoT산업진흥팀 이00 팀

장, 기획예산팀 원00 팀장의 경우, 매월 부서운영비 사용내역 전체1)를 

소속 팀원에게 매월 공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.

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2)하는 것과 

마찬가지로, 부서장의 부서운영비 사용내역을 소속 팀원에게 공개하

는 것은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조리 요인을 제거할 수 있

는 사례로 판단된다.

1) 법인카드사용지침 <별표 제5호> 부서운영비 집헹세부내역
2)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항 5호 기관장의 업

무추진비에 관한 정보


